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97,837,494 29,935,125

일반회계 786,562,522 23,596,876

특별회계 211,274,972 6,338,249

공기업특별회계 186,830,036 5,604,901

상수도사업 63,455,306 1,903,659

하수도사업 123,374,730 3,701,242

기타특별회계 24,444,936 733,348

주택사업 특별회계 3,324,324 99,730

교통사업 특별회계 14,824,997 444,750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935,051 28,05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28,201 30,846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2,718,446 81,553

폐기물유발부담금 특별회계 43,000 1,290

대지보상 특별회계 243,748 7,312

기반시설 특별회계 290,371 8,711

수질개선 특별회계 1,036,798 31,10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319,25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7,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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